
[별지 제5호서식]

당 직 근 무 수 칙

1.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위와 같이 한다.

2. 당직근무자는 근무시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당직책임자는 기관장의 지시를 받아 모든 당직자를 지휘감독하며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화재발생 및 외부침입자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당직근무자는 고용노동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반하여 취침하거나 

근무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재택당직근무자는 예외)

6. 당직근무자는 당직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청사 내외를 수시 순찰하여 

방범, 방호, 방화 등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7. 당직근무자는 지정된 사무실을 순찰하고 비치되어 있는 보안점검부에 

따라 보안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8.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비상연락체계를 항시 유지하여, 각종 

사고 및 긴급사태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